
6월 1일 현재(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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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은행 계좌이체시 이체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
예시


